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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집 행
사 업 관 리
자 율 평 가

계 획 수 립
가이드라인 → 계 획 수 립

지자체 평 가
인센티브 페널티( )ㆍ

농식품부
지자체 전문가 그룹, 모 니 터 링

컨 설 팅
지역위 시도,
전문가그룹등

↑ 환류(Feed back)
농식품부 시도,

전문가그룹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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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동 면소재지 종합정비 개요( )

1-1. 사업목적

1-2. 법적근거

근거 :

시행 차 :

1-3. 사업 진 방향

1-4. 사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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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업내용

분 원 한도 사업 간

년 선정 착수~‘09 (~’10 ) 억원 이내70 년간3

년선정 착수 년선정 착수‘10 (’11 )~‘11 (’12 ) 억원 이내100 년간4

년 선정 착수‘12 (’13 )~ 읍 억원 이내 면 억원 이내:100 , :70 년간4

표[ -1] (Ⅱ 동)면소재지 종합 비사업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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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Ⅱ 동)면 소재지 종합 비사업 지원 뉴

능 사업 세부사업 세부 내용

초생활
확충

도 통․ 도시계획도 공용주차장 주거환경정비 등, ,

시설
마을회 리모델링 공동 식시설 합문화공간 등( , ) 다목적회, ,
마을도서 건강 리시설 등,

문화시설 야외공연장 어린이놀이터 등,

운동휴양 포츠시설 근린공원조성, , 소 모체육공원조성 등

역경 개선

역경제
활성화

재래시장 전통시장( ) 시설개선 향토 일 시장정비 등, (5 )

마을경 가 경 정비 간판정비사업 경 저해시설 정비 등, ,

역역량강화
(S/W)

육훈․
주민 육훈 육비품 장비 원 역리더양성 내외 선, , ,
견학 등

마을홍 역축제 활성화 문화 시설물 운영 리 원 등, P/G, P/Gㆍ

부대비용
농어촌경 계획수립비 계획수립비 문화재 표조사, , , 환경영향
평가 재해영향평가 세부설계비, , , 일 농산어촌사업 원비 등

1-6. 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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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 진체계.

신 사업 사업성 검토
신청서작성 사업신청

시< >ㆍ ◦신 사업사업성검토신청서작성주민 시[ , ㆍ ]
◦사업추 여건등 조사 읍동면 전협의회 성, ( ) ㆍ운
영

신 사업 사업성 검토
차(1 )

시 도< >ㆍ ◦신 사업 사업성 차 검토 도1 ( )
도 심의회 심의 제출 농식품부[ ]→

신 사업 사업성 검토
차(2 )

앙 심의< >
◦ 신 사업 사업성 차 검토 농식품부2 ( )

신 사업 영
◦신 사업 영
농식품부 재부협의 회 예산확정[ ]↔ ↔
◦예산 신청 시 도 농식품부[ ]ㆍ → →

계획 수립

읍동면 전협의회< ( ) ,
공청회> ◦ 계획수립

시 수립 도승인 고 농식품부[ ( ) ( ) ]ㆍ ↔ ㆍ →
< 부서협의ㆍ >

시행 계획 수립
고시 시< : > ◦시행계획수립 경

시 수립 승인 고 도협의 고 농식품부협의[ ( ) ( ) ( )]ㆍ ㆍ ㆍ ↔ ㆍ →
◦ 평가 모니터링 컨설팅 실시, ,

사 업 시 행
◦추 상황 점검 읍 동 면 전협의회 운영( )
시 협의회운영 협의회 역주민[ ( ) ]ㆍ ↔ ㆍ

◦ 평가 모니터링 컨설팅 실시, ,

공검사 정산
◦사업 공검사 정산결과 고
시 검사[ ( )ㆍ →도 고 농식품부 고( ) ( )]→

그림[ Ⅱ 사업추진체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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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관련 조직과 운영

2-1. 읍 동 면발전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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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동 면 전협의회 성사( )※

공동위원장 수 부( ) : ( )

공동위원장 민간 대학 수( ) : ( )○○ ○○○

위 원 공공분야( ) : 도의원 의원 획감사실장 건설도시과장 농업협동조합장, , , , ,

한 농어촌공사 사장

위 원 민간분야( ) : 대학 수 경 분야 여성농업인대표( ), , ○○면 영회장, ○○면

터리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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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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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3

기본계획 수립

3-1. 본계획 수립개

3-2. 본계획 포함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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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본계획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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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Ⅱ 본계획 의 주요 내용

분 주요내용 세 부 내 용

개 여건

계획 수립 개요
계획수립의 경 목적 계획수립의 향 계획수립, ,
의 위 계획수립 추 경위 계획수립의 수행체계 등, ,

역 현 황
역일 현황 인문사회현황 역인 분석 생활환경현황, , , ,
경 현황분석 환경현황분석 토 이용현황 산업경제현황, , , ,
역조 현황 역자원현황 등,

개 여건 분석
개 수요조사 계획분석 읍동 면소재 심 능분, , ( )
석 읍 동 면소재 이용도분석 읍 동면소재 거점시설, ( ) , ( )
능분석 제약요소 회요소 분석 등, , SWOT

상

목 표 과 제 장 비전도출 개 목표 추 전략 등, ,

개 체계 공간 상 주요 개 체계 축 설정 공간 토 이용계획 등( ) ,

전략사업 연계사업 전략사업 선정 연계사업 선정 등,

개 표 선정
목표인 표 상수도 표 하수도 표 도 포장율 문객, , , ,
표 공원녹 비율 주차공간 표 등, ,

개 계획

초생활 확충

도시계획도 공용주차장 주거환경정비, , , 마을회 리모델링
공동 식시설 합문화공간 등( , ) 다목적회 마을도서, , ,
건강 리실 야외공연장 어린이놀이터 포츠시설 근리공, , , ,
원조성, 소 모체육공원조성 등

역 경 개 선
재래시장전통시장( ) 시설개선 향토 일 시장정비 가 경, (5 ) ,
정비 간판정비사업 경 저해시설 정비 등, ,

역 역 량 강 화

주민 육훈 육비품 장비 원 역리더양성 내외, , ,
선 견학 역축제 활성화 문화 시설물 운영, , P/G,
리 원P/G , 농어촌경 계획수립비 계획수립비 문화, ,
재 표조사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세부설계비, , , , 일
농산어촌사업 원비 등

사 업 비
투자계획

투 자 계 획
사업비 재원 내역 능 투자계획 연계사업 투자계획, , ,
부대비용 산출내역 사업 편입용 계획시 행정사항 등, ,

행 계 획 사업투자 향 투선순위 결정 사업투자 우선순위, ,

타 사 항 리계획 운영계획 모니터링 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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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4

시행계획 수립

4-1. 시행계획 수립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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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시행 변경 계획 승인 차[ -2] ( ) ]Ⅱ

농어촌정비 시행

제 조각종 고시 또는 공고의82 ( )
또는 이 영에서 특 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시 또는 공고는 이 조에서 정①

하는 에 따른다.
제 항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내용을1 .②

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사업의 목적1.
사업의 내용 역2.
사업비 필요 액3.
사업 예정 간4.
사업의 효과5.
사업시행자6.
사업을 원활하게 추 하 위하여 필요한 사항7.
제 항의 정에 의한 고시 또는 공고의 은 다음 각호와 같다1 .③
고시1.
가 농림축산식품부장 의 경우 에 게재. :
나 자치단체장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공 에 게재. :
다 가목과 나목 외의 경우 전 을 주된 역으 하는 일간신문 또는 해당 역을. :
주된 역으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

공고2.
사업 시행 역의 시 도청 시 청 읍 면사무소의 게시판과 일 인이 쉬운· , · · ·
장소에 일 이상 게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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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시행계획 수립시 사항

4-3. 시행계획 수립승 시 류( )

4-4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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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5

사 업 시 행

5-1. 사업시행절차

공유 재산 매입절차에 따른 의회 승인사항에 속하는 용 매수 상 부분에 대하여는 사▣

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용 매수 상을 추 토 한다, .

5-2. 사업발주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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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시장 수< >․

○ 사업시행계획 고시

계약의
사업부서 계약부서→

○ 공문 송

입찰공고
계약부서

○ 전자입찰

계약체결
계약부서

○ 낙찰자선정 적격심사 완

공사착수 ○ 공사시행

그림 사업발주 체계도 시장 군[ -3] ( )Ⅱ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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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부담이 수 되는 시설사업 추 예시( )

○사업비를 시설비 성격으 사업추

주민 자부담 시 계좌 입① ㆍ

사업시행자가 사업완 후 정산②

고 시
시장 수< >․

○ 사업시행계획 고시

계약의 서 작성
사업담당자< >

○ 공 업 정부 회계 시행세칙․

제 조에 따름105

계약의
사업부서 계약부서→

○ 공문 송

입찰공고
계약부서

○ 전자입찰

계약체결
계약부서

○ 낙찰자선정 적격심사 완

공사착수 ○ 공사시행

그림 사업발주 체계도 탁시행[ -4] (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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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가격평가사( )

입찰가격평가 사□

○ 예정가격 억원 사 억원 사 억원 사 억원 사 억원으 투찰한 경우100 , A 90 , B 70 , C 60 , D 50

사 점한도 최저입찰가 당해입찰가A : × ÷ = 20×50÷90 = 11.11⇒

사 점한도 최저입찰가 추정가격의 추정가격의 당해입찰가B : × ÷ 80%+ 2×( 80%- )⇒ 〔

추정가격의 추정가격의÷( 80%- 60%) = 20×50÷80+〕

2×(80-70)÷(80-60) = 13.50〔 〕

사 점한도 최저입찰가 추정가격의 추정가격의 당해입찰가C : × ÷ 80%+ 2×( 80%- )⇒ 〔

추정가격의 추정가격의÷( 80%- 60%) = 20×50÷80+〕

2×(80-60)÷(80-60) = 14.50〔 〕

사 사와 동일D : C 14.50⇒ →

당해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미만일 경우에는 계산( 60% 60%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 적용※

공 업 정부 회계 시행세칙제 차 개정( 13 2008.1.1)․

제 조계약의105 ( )

계약의 부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의 하여야 한다 단 추정가격. , 1①

천만원 미만의 경우 불필요한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공사 용역명 또는 물품명1. ( )

공사 용역개요 또는 용도2. ( )

설계 액 자재대 도 표시 또는 예산액과 예산비목3. ( )

공사착공 예정일 공예정일 용역 간 또는 납품희망일4. ,

입찰참가자격 면허요건 등 수행자격요건5. ,

공동도 여부에 대한 의견6.

명 또는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유7.

현장위치도 또는 납품 장소8.

현장설명서9.

하자담 책임 간 하자 수 율10.

예정가격의 초가 되는 설계내역서 등의 자11.

공사 험가입대상공사의 험가입여부 사유12.

타 주에 필요한 사항13.

제 항 제 호의 예정가격의 초가 되는 설계내역서 등의 자 는 재정경제부 회계예 인1 11②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칙 또는 타 계 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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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사업시행 시행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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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사업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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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시 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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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6

유 지 관 리

6-1. 지 리 목적

6-2. 지 리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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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 리 범

6-4. 지 리 체제

6-5. 시 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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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사업시행계 개

상지역

도 리- :

역규 리 행 리 마- : , ,

도시지역 리지역 림지역 연 경보- : ha( : ha, : ha, : ha,

지역: ha)

가- � 가 비 가: ( : , : ), )

사업 간 월 월: . ~ .

총사업비 만원보 담: ( , )

분 계 년차1 년차2 년차3

계

비

지 비

민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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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능별 사업내역

단( :천원)

사업명
계획 시행 계획 감 내역

사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초생
충
계

사업○○

지역경
개 사업
계

사업○○

지역역량
강 사업
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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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사 업 비 수 지 산

수 단( ) ( :천원)

분 계획(A)
시 행 계 획

비고
계 승인 회승인 향후계획

합 계

비

지 비

지출( ) 단( :천원)

분 계획(A)
시행계획

비고
계 승인 회승인 향후계획

합 계

공사비◦

-

-

-

재◦

용지매수비◦

용지매수-

보 상-

리비 등◦

량 계비-

공사감리비-

사업 리비-

지 출-

비 비◦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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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4]

능별 사업비 량 감사( )

분 총 계

합 계
계획(A) 시행계획(B) 감(B-A) 감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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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5]

사업별 허가 검

사 업 명 검 토 의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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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6]

시 동 재지 합 비사업 시행계 변경 결과보고( )○○ ․ ○○

사업개1.

:

사업 간 :

주 사업내용

-

-

사업비 만원:

추진경2.

지 :

본계 수립 본계: ( : )

계 계: ( : )

시행계 수립

-

-

주 변경내용3.

변경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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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재지 합 비사업 변경내역5. ( )

( : )

능 단위 당초계획 경계획 감내역 감사유

합 계 건 건 건

초생활 확충◦

-

-

-

역경 정비사업◦

-

-

-

역역량강화사업◦

-

-

-

지 실 에 맞게 항목 하여

사업비 수지 산6.

수 단 천원( ) ( : )

분
당초계획

(A)

경계획

(B)

감

(B-A)
비고

합 계

비

비

민간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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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출 단 천원( ) ( : )

타사항승 건 등7. ( )

첨 승 공 사본 검 등( , )

분
당초계획

(A)

경계획

(B)

감

(B-A)
비고

합 계

공 사 비◦

-

-

-

자 재 대◦

용 매수비◦

용 매수-

상-

리비 등◦

측량설계비-

공사감리비-

사업 리비-

잡 출-

예 비 비◦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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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동면소재지 종합 비( )◯◯

사업계획 시( )

도 시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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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동 면소재지 종합 비 사업계획( )○○ 시( )

사업 상지 개.Ⅰ

공간1.

사◦ 업 상지 사업계획도 지형도 등에(1/50,000 1/25,000 A～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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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상지◦

상지역 상지에 포함 는 리 행 리 연마- : , ,

경-

면소재지를 포함한 하나의 동일 생활 상업 등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으로 읍 면 단위의 중심공간으로써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 )

단 지형적으로 마을간 연계가 어려우며 생활 과 상업 등이 전혀, ,

틀려 객 적으로 동일한 대상지라고 볼 수 없는 지역을 임의적으로 포

함시키는 것은 지양

읍 면 소재지 읍 면 사무소가 위치한 마을 행정리 을 의미함( ( ) : ( ) ( ) )

지역현황2.

가 사업 상지 연혁.

치 도 시 리 개리:◦ ‧

리수 행 리수 연마 수( ) : ( ), ( ), ( )◦ ○○

동 또는 시 지 거리 시간( ) , :◦ ‧ ‧

마 연혁 역사 지 래 행 역변천사 등 중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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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 생활환경 수준. ( )○○

◦ 사업 상지 현황도 지형도에(1/25,000 1/5,000 )～

동 재지 도 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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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 상지 현황.

어가 포함 경지현황( )◦

연 별 현황◦

•

시○○ ( )○○ 사업 상지

비중 비중 비중

합계

연

미만20

20~40

41~64

상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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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생활편 시 현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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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마 지역산업 현황.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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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통역사문화 현황. ․

지역문화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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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행사 현황◦

사 지역공동체 활동 내역.

지역공동체 활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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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협 회 현황( )◦ ○○

협 회 운 실( )◦ ○○

아 지 체 지원 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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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체 학습활동실.

계획과 연계.Ⅱ

시 생활 계획 개 식 포 보 사업계(5 )◦

획 개 등과 간략하게 검토하여 술(5 )

동 재지 향. ( )Ⅲ ○○

본 향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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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별 향2.

동 체 동 재지 향( ) ( )◦

사업 상지 공간별 향◦

3. 동 재지 합 비사업 진하고 하는 사업내( )○○

생활 확◦

지역경 개◦

지역역량강화◦

생활 확◦

지역경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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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역량강화◦

시 물 운 지 리계획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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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별 계획.Ⅳ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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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동 재지 사업 진 내역. ( )Ⅴ ․

액단 만원( : )

▣

◒ 대상 : 신 사업신청 전년도 선정되어사업추 인모든읍동면( )

사업 공 포함에 대하여 간략하게 술( )

선정년도가 오래된 부터 작성◒

① 계획서상의 승인일자 개 사업명 모 사업비 술: , , ,

② 시행계획서최종상의 승인일자 개 사업명 모 사업비 술: ( ) , , ,

시행계획 승인일은 최초 시행계획 승인일자*

③ : 공부분된개 사업명과 모 사업비를 술( ) ,

④ 공된 개 사업 현재 운영상태를:

※ 상 내 사실과 다를 경우 신규사업 치



마 역단 종합정비

마을권역단위종합정비 개요1.

사업추진 관련 조직과 운영2.

기본계획수립3.

시행계획수립4.

사업시행5.

유지관리6.

부록 마을권역단위종합정비 사업계획서 예시[ ] ( )

Ⅲ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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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 개요

1-1. 사업목적

1-2. 법적근거

근거 :

시행 차 :

1-3. 사업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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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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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업내용

1-6.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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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소득사업 및 체험사업 시 운 허용조건[ -1]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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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사업별 자부담 조건[ -2]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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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지원금액

표 마 권역단 종합 사업 규모별 지원 액[ -3]Ⅲ

사업비 억원( ) 억원50 억원45 억원35 억원25

행정리 개 이상5 개4 개3 개2

가 수 가 이상350 가300 가200 가100

아파트 거주가 는 총사업비 산정 시 제외※

가 )= 억원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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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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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사업 사업성 검토

신청서작성 사업신청

시< >ㆍ ◦신 사업사업성검토신청서작성주민 시[ , ㆍ ]

◦사업추 여건등조사 역 전협의회 성, ㆍ운영

신 사업 사업성 검토
차(1 )

도< > ◦신 사업 사업성 차 검토 도1 ( )

시도 심의회 심의 제출 농식품부[ ]→

신 사업 사업성 검토

차(2 )

앙 심의< >
◦ 신 사업 사업성 차 검토 농식품부2 ( )

신 사업 영
◦신 사업 영
농식품부 기재부협의 회 예산확정[ ]↔ ↔
◦예산 신청 시 도 농식품부[ ]ㆍ → →

기 계획 수립

주민회의< ,
역 전협의회 공청회, > ◦기 계획수립

시 수립 도승인 고 농식품부 고[ ( ) ( ) ( )]ㆍ ↔ ㆍ →
련기 부서협의< >ㆍ

시행 계획 수립
고시 시< : >․ ◦시행계획수립 경

시 수립 승인 고 도협의 고 농식품부협의[ ( ) ( ) ( )]ㆍ ㆍ ㆍ ↔ ㆍ →
◦ 평가 모니터링 컨설팅 실시, ,

사 업 시 행

◦추 상황 점검 역 전협의회 운영

시 협의회운영 협의회[ ( )ㆍ ↔ 역주민]ㆍ

◦평가 모니터링 컨설팅 실시, ,

공검사 정산
◦사업 공검사 정산결과 고

시 검사[ ( )ㆍ →도 고 농식품부 고( ) ( )]→

그림 사업추진체계[ -1]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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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관련 조직과 운영

2-1. 마을권역발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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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마을 역 전협의회 성 예시※

공동위원장 수 부( ) : ( )

공동위원장민간( ) 대학 수: ( )○○ ○○

위 원 공공분야( ) 도의원 의원 기획감사실장 건설도시과장 농협협동조합장: , , , , ,

한 농어촌공사 사장 등

위 원 민간분야( ) : ○○대학 수 여성농업인대표 추 위원장 청년회장( ), , , ,○○

노인회장 추 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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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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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무장 운영



- 89 -

라 사무 발 및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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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대상자 공모 선 대상자 공모시( · )ㆍ

선 심사위원회 성 운영ㆍ
선 심사위원회는 추 위원위원장포함 인 이내( 2 ),ㆍ 시․
공무원 인 시 추천외부전문가 인으로 성하여심사선정(1 ), (2 )․

사무장 선 선 심사 결과를 마을 역에 통ㆍ

협약 체결
개월 시 기간 경과 후 협약 체결3ㆍ
협약체결 승인요청마을 역 사무장 시( , )ㆍ →
협약 승인시 마을 역 사무장( , )ㆍ →

무수행 점검
무수행 점검시 매월 회 이상( , 1 )ㆍ ㆍ
협약내용 이행 수 여부 등- ㆍ

활동비 급 ㆍ활동비 급시 사무장 매월 회( , 1 )ㆍ →

사무장 계속채용 여부

결정시( )․
전년도 월( 12 )

협약기간 동안의 이행상황 등의 점검결과시 채용마을- ( )‧

주민회의 의견수렴 결과마을 영( )

⇓

협약 체결 승인

마을사무장시( )․ ․
당해년도 월( 1 )

협약체결마을 사무장 시- ( , )→ ․

협약승인시 마을 사무장- ( , )→‧

승인결과 고시 시도 농식품부- ( · )→ →

⇓

사후 리

시( )
년( )

조금 급시 월 회- ( , 1 )‧

협약내용 이행상황 등 현장점검시 월 회- ( , 1 )‧

그림 사 장 발 차[ -2]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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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약서 안은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한 것으로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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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수립

3-1. 기본계획 수립개요

3-2. 기본계획 포함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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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기본계획 작성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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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기본계획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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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점(Strength) 약 점(Weakness)

개 대상 로서의 내부적 강점기술 개 대상 로서의 내부적 약점기술

기회요인(Opportunity) 위협요인(Threat)

개 계획수립에 따른 외부적 기회요소 기술 개 계획수립에 따른 외부적 위협요소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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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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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단위는 표 참조하여 작성 연도 사업물량의 단위는 총계획의 물량단위와 동일 물량이 한가 단위로[ -5] , (※ Ⅲ

표현되는 사업은 개만 표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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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능별사업의 부내용 시[ -5] (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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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정과 로공사를 같이하는 공사계획등 개 세부사업으로 개의 사업계획을 수립할1. 2 1

경우 사업비의 비 이 큰 쪽에 물량 사업비 표현

물량단위가 개로 제시되어 있는 항목은 개의 물량을 모두 표기2. 2 2

3. 상기 단위표에 표현되 않은 사업계획의 단위는 물량단위표를 참조하여 작

4.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물 연면적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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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 수립

4-1. 시행계획 수립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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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시행 변경 계획 승인 차[ -2] ( ) ]Ⅱ

농어촌정비 시행령

제 조각종 고시 또는 공고의82 ( )
또는 이 영에서 특 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시 또는 공고는 이 조에서 정①

하는 에 따른다.
제 항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내용을1 .②

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사업의 목적1.
사업의 내용 역2.
사업비 필요금액3.
사업 예정 기간4.
사업의 효과5.
사업시행자6.
사업을 원활하게 추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7.
제 항의 정에 의한 고시 또는 공고의 은 다음 각호와 같다1 .③
고시1.
가 농림축산식품부장 의 경우 에 게재. :
나 자치단체장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공 에 게재. :
다 가목과 나목 외의 경우 전 을 주된 급 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해당 역을. :
주된 급 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

공고2.
사업 시행 역의 시 도청 시 청 읍 면사무소의 게시판과 일 인이 기 쉬운· , · · ·
장소에 일 이상 게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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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시행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4-3. 시행계획 수립 승인 시 작성서류( )

4-4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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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5

사 업 시 행

5-1. 사업시행 개요

공유 재산 매입절차에 따른 의회 승인사항에 속하는 용 매수 상 부분에 대하여는 사▣

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용 매수 상을 추 토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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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사업발주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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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수가 직접 사업 발주할 경우1)

고시
시장 수< >․

○ 사업시행계획 고시

계약의뢰
사업부서 계약부서→

○ 공문 송

입찰공고
계약부서

○ 전자입찰

계약체결
계약부서

○ 낙찰자선정 적격심사 완료

공사착수 ○ 공사시행

그림 사업발주 체계도 시장 군[ -4] ( )Ⅲ ㆍ

▣ 주민부담이 수 되는 시설사업 추 예시( )

○사업비를 시설비 성격으로 사업추

주민 자부담금 시 계좌로 입금① ㆍ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 후 정산②

공 후 사업시행자로 소유 등재단 민간 조사업은 출연자로 등기 가능(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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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시장 수< >․

○ 사업시행계획 고시

계약의뢰서 작성
사업담당자< >

○ 공기업 정부기 회계기 시행세칙․

제 조에 따름105

계약의뢰
사업부서 계약부서→

○ 공문 송

입찰공고
계약부서

○ 전자입찰

계약체결
계약부서

○ 낙찰자선정 적격심사 완료

공사착수 ○ 공사시행

그림 사업발주 체계도 탁시행[ -5] (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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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 가격평가 예시( )

입찰가격평가 예시□

○ 예정가격 억원 사 억원 사 억원 사 억원 사 억원으로 투찰한 경우100 , A 90 , B 70 , C 60 , D 50

사 점한도 최저입찰가 당해입찰가A : × ÷ = 20×50÷90 = 11.11⇒

사 점한도 최저입찰가 추정가격의 추정가격의 당해입찰가B : × ÷ 80%+ 2×( 80%- )⇒ 〔

추정가격의 추정가격의÷( 80%- 60%) = 20×50÷80+ 2×(80-70)÷(80-60)〕 〕

= 13.50

사 점한도 최저입찰가 추정가격의 추정가격의 당해입찰가C : × ÷ 80%+ 2×( 80%- )⇒ 〔

추정가격의 추정가격의÷( 80%- 60%) = 20×50÷80+〕

2×(80-60)÷(80-60) = 14.50〔 〕

사 사와 동일D : C 14.50⇒ →

당해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미만일 경우에는 로 계산( 60% 60%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공기업 정부기 회계기 시행세칙제 차 개정( 13 2008.1.1)․

제 조계약의뢰105 ( )

계약의뢰 부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 단 추정가격. ,①

천만원 미만의 경우 불필요한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1 .

공사 용역명 또는 물품명1. ( )

공사 용역개요 또는 용도2. ( )

설계금액 급자재대 도 표시 또는 예산액과 예산비목3. ( )

공사착공 예정일 공예정일 용역기간 또는 납품희망일4. ,

입찰참가자격 면허요건 등 수행자격요건5. ,

공동도급 여부에 대한 의견6.

명 또는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유7.

현장위치도 또는 납품 장소8.

현장설명서9.

하자담 책임기간 하자 수 금율10.

예정가격의 기초가 되는 설계내역서 등의 자료11.

공사 험가입대상공사의 험가입여부 사유12.

기타 주에 필요한 사항13.

제 항 제 호의 예정가격의 기초가 되는 설계내역서 등의 자료는 재정경제부 회계예 인1 11②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칙 또는 기타 계 령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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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사업시행 중 시행계획 변경

5-4. 사업의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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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시설물의 인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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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6

유 지 관 리

6-1. 유지관리 목적

6-2. 유지관리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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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유지관리 범위

6-4. 지관리 체제

6-5. 시설물 운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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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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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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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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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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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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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6]

시 마 역단 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결과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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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역단 종합정비사업 변경내역5.

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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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수지 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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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권역단위 종합 비◯◯

사업계획 시( )

시 도 시 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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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권역단위 종합 비 사업계획○○ 시( )

마 역개.Ⅰ

마 역1.

◦ 상 역 사업계획도 지형도에 하(1/50,000 1/25,000 A～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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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역◦

역- : 역에 포함 는 리 행 리 연마, ,

경-

지역현황2.

가 마 역연혁.

치 도 시 리 개리:◦ ‧

리 수 행 리 수 연마 수: ( ), ( ), ( )◦ ○ ○

또는 시 지 거리 시간, :◦ ‧ ‧

마 연혁 역사 지 래 행 역변천사 등 중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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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마 역 내 마 현황.

가 포함 경지현황( )◦

연 별◦

연 별 현황< >

시○○ 역○○

비중 비중

합계

연

하14

15~29

30~49

50~64

상65

사 도 준 시 통계연보 동 행 료 참고( ( ) )※



- 139 -

다 통역사문화 현황. ․

지역문화재 현황◦

지역문화행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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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역공동체 활동 내역.

지역공동체 활동 현황◦

역 진 원회 현황◦

역 진 원회 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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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역 진 원회 공동사업 학습활동 실◦

마 원 포 현황.

마 별 원현황◦



- 142 -

지 체 지원 직 현황.

사 지 체 학습활동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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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계획 등 연계.Ⅱ
시 생활 계획 개 식 포 보(5 )◦

사업 개 계획 등과 간략하게 검토하여 술5

마 역 향.Ⅲ

본 향1.

◦

마 별 향2.

역 내 마 리 단 별 향( )◦

3. 마 역단 합 비사업 진하고 하는 사업내○○

생활 확 지역 득증 지역경 개 지역역량강화 등, , , 4◦

능별사업 사업내 각 시 프 그램 등 체( , )

생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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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득증◦

지역경 개◦

지역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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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물 운 지 리계획4.

Ⅳ

재 별 계획1.

단 만원( : )

연차별

능별 사업

사업비 액

합 계 ‘○○ ‘○○ ‘○○ ‘○○ ‘○○

합 계

계

비

지 비

민간 담

생활 확

계

비

지 비

민간 담

지역 득증

계

비

지 비

민간 담

지역경 개

계

비

지 비

민간 담

지역역량강화

계

비

지 비

민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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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단 만원( : )

○○ ○○ ○○ ○○ ○○

물량단위는 편람을 참조하여 작성 연도 사업물량의 단위는 총계획의 물량단위와 동일 물량이 한가 단위로, (※

표현되는 사업은 개만 표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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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마 역단 사업 진 내역.Ⅴ ․

액단 만원( : )

▣

◒ 대상 : 신 사업신청 전년도까 선정되어사업추 인모든마을 역

단위사업 공 포함에 대하여 간략하게 기술( )

선정년도가 오래된 부터 작성◒

① 기 계획서상의 승인일자 개 사업명 모 사업비 기술: , , ,

② 시행계획서최종상의 승인일자 개 사업명 모 사업비 기술: ( ) , , ,

시행계획 승인일은 최초 시행계획 승인일자 기록*

③ : 공부분된개 사업명과 모 사업비를기술( ) ,

④ 공된 개 사업 로 현재기 운영상태를 기록:

※ 상 내 사실과 다 경우 신규사업 치



신규마을조성

신규마을조성 개요1.

마을정비조합 구성2.

입주예정자 모집 및 분양3.

사업제안4.

마을정비구역 지정제안5.

시행계획수립6.

준공검사 및 유지관리7.

Ⅳ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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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1

신규마을조성 개요

1-1. 사업목적

1-2. 사업추진방향

1-3.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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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업추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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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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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원대상 및 지원금 사용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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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지원대상지역 및 요건



- 156 -



- 157 -



- 158 -



- 159 -



- 160 -

마을조성사업 추 식 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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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조성사업 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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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2

마을정비조합 구성

2-1. 마을정비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 구성

2-2.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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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정비조합 설림 추 위 회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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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마을정비조합의 설립방법



- 167 -

2-4. 마을정비조합의 자격

2-5. 마을정비조합원의 추가 또는 충원

2-6. 마을정비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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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마을조 사업 계획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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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Ⅳ 마 비조합 립 및 해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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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마 비조합 립 추진 원회 승인신청[ -4]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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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마 비조합 립변경해산 인가신청[ -5]Ⅳ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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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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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예정자 모집 및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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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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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주 내 세부 내

개

사 업 명

사업목적

추 경

비 전 마을이 추 하는 개념 비전 등

사업위치

사업면적 토 확 확 율( : , %)㎡ ㎡

입주계획

세 대 수

세대 도시거주 세대 농어촌 역 타 시 거주 세대 동( , ,

일 시 거주 세대)

총사업비 만 기 시설 주택건축 기타( , , )

사업기간

사업시행

정 자
시장 수 농어촌공사 마을정비조합 공기업 등* , , , ,

개

여

건

역현황

개 여건분석

위치 생활 형 세 기상 인 가 주택현황 토 이 경제, , · , , , , , , 도,

로 통 상하수도 기존문화마을 신 마을주택건축 사업추 현황· , , ,

토 확 현황

- 토 확 현황 사업부 는 전체 확 공공 의 경 는 동의서 첨(* ,

부)

토 등기부 등 매매계약서 등 빙서류 첨부- ,

입주 정자

현황
입주자확 정자 현황 계획 입주희망자 조사내 결과( ) , ,

상위계획

련계획검토
토종합계획 도 종합계획 시 종합계획, , ․

련

검토

토의계획 이 에 한 률 농어촌정비 환경정책, , 기 신,

마을조성사업시행 침 도시계획시설기 등,

기

상

기 목표

개 향

농촌주민 은퇴자 출향민 들의 농촌정주 유도, ,

자연친화적인 친환경 주거공간 확

계획 표

설정
계획대상 의인 상수도급수량 수량등전 적인개 표 수 파악, ,

동선체계

상
부 형여건에 맞는 동선체계 상

토 이 계획

주택 공공 세부내역 등을 분 면적과 비율 제시, ( ) ,

표( )

마을의 장기 전 향 역특성 전통문화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도 치계획 치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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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주 내 세부 내

부
문

계
획

택 기 향 정 택 분할 등 도 치 면적 등, ( )整地

도 로
기 향 설계기 적 가로망 도로선형 계획 등 세부,
적인 도로계획

상 수 도
기 향 제시 필 수량 산출 수 공 수 상수 로 설치, , ․
계획

하 수 도
기 향 제시 수처리 량산출 수처리장 로 등 설, ,
치계획

공동이 시설 다목적 장 공동이 시설 쉼터 산책로 체육시설 등, , , ,

전기통신 전력사 량 추정 가로등계획 통신시설계획, ,

주택계획

주택 치 기 향 주택건축 주체 건축일정 주택건축, , 주,
택의 형태 모높이 등 제시 태양열 태양 펠릿 등 신재생에, , ,‧ ‧
너 적 활
* 입주자 주도형의 경 는 입주자가 제출한 주택계획 등을 참고하여
계획에 하고 주택건축을 담 할 수 있는 안 제시,

경 ,
환경 전
염 계획

경( ) 경 계획 기 향 경 형성을 위한 색채 가이드라인 제,
시 역 소 색채계획 주택포함, ( )･ 경 을 고려한 건,
축물 높이 단 치 등

환경 전 소음먼 등 공사 대책 폐수 처리 등 입주후( ) ,․
처리시설 리대책

생활 서비스

마을공동체
형성

입주자를 위한 소득 역융화 프로 램 계획 생활 서비스 연, ,
계 안 제시

사
업
비

사업비의
조달계획

고 조 비 입주자 부담, ,

사업의
정기간

공정계획에 따른 시행기간

공정계획 부문 공정계획

리
계획

전 생활프
로 램

육의료문화 프로 램 기타.․ ․ ․

경 계획실
행 안

경 협정 입주자 협의서 마을조성사업 경 조성 기 경, , 형
성시책 상 실행 성 등 단계 실행계획 제시, ,

공동체
형성 안

주민 류 프로 램 등

일거리 창출
안 등
역 전
기여 안

소득사업 개 기존 역의 소득사업에 자 출자 등,

령 침 등 미·
이행 시 제재
조치사항

사업추 연 토 전매 행위 생 시 제재 조치 안 등

기 타
마을정비조합설립 인가서 서 협의 내 수 또는 사 할, ,
토 물 리명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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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5

마을정비구역 지정제안

5-1. 마을정비구역 지정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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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정비 역 정승인신청서 시( )



- 235 -

5-2. 마을정비구역 지정제안시 확인사항

전략환경 향평가 환경 향평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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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6

시행계획수립

6-1. 시행계획 수립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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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마을조성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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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사업주체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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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시행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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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표 설계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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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개량자금 사업추 절차 기 역할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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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7

준공검사 및 유지관리

7-1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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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공공시설 유지관리



ⅤChapter

초생활 프라 비

Ⅴ-1 농촌생활환경정비.

Ⅴ- 농업생산기반조성2.

Ⅴ- 지역창의아이디어3.

Ⅴ- 시 군지역역량강화4. ·

Ⅴ- 년 농어촌체험마을 신규조성5. 2014

및 사후지원 관리요령





-1ⅤChapter

Ⅴ 농촌생활환경정비-1.

사업개요1.

사업시행 주요내용2.

사업추진체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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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1-1. 사업목적

농어 지역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 시 복지시 등 종합적 로, ·

정비하고 확 하 농어업 복지향상에 기여

1-2. 근거법령

농림어업인삶의 향상 농산어촌 역개 촉 에 한특

제 조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가 자치단체는29 ( ) ① 농어촌 주민의 생활

편의를 하고 경제활동 기 을 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농어촌정비 제 조제 호에 따른 농어촌 주택의 공급 개량1. 2 11｢ ｣

농어촌정비 제 조제 호에 따른 빈 의 철거 정비2. 2 12｢ ｣

수도 제 조제 호에 따른 마을상수도 같은 조 제 호에 따른 소 모급3. 3 9 14｢ ｣

수시설 등 수시설의 확

농어촌도로 정비 제 조제 항에 따른 농어촌도로의 정비4. 2 1｢ ｣

농어촌의 대 통체계의 확충5.

하수도 제 조제 호에 따른 하수도 농어촌정비 제 조제 호라목에6. 2 3 2 10「 」｢ ｣

따른 마을하수도의 개량 정비 하수처리시설의 확충·

폐기물 리 제 조제 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7. 2 2｢ ｣

에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 을 위한 사업8.

가 자치단체는 제 항에 따른 사업이 농어촌의 공익적1② 기능과 역의 특성을

하여 추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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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

제 조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칙52
제 조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기 침53
제 조 생활환경정비계획의 수립54
제 조 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55

제 조 생활환경정비사업56 1) 시행자
제 조 마을정비조합의 설립 추 위 회의 성57
제 조 생활환경정비사업 기 계획의 수립58
제 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59
제 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내60
제 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경61

제 조 생활환경정비사업의 환62
제 조 사업시행자 정 특례63
제 조 기술 등71

1-3. 추진방향

1) 농어촌 비 생활환경 비사업 아란 농어촌지역과 농어촌지역 생활환경2 ( ) 10. “ ” ,

생활 편 시 복지시 등 합 비하고 확충하 농어업 등 복지를 향상·

하 한 다 각 목 사업

가 집단화 농어촌 주택 공동 용시 등 갖춘 새 운 농어촌마 건 사업. ,

나 마 지 주택 등 합리 재 하 한 농어촌마 재개 사업.

다 산 마 비사업.

라 간 상수도 마 하수도 하수도 호에 른 공공하수도 농어촌지역에 마. , ( 2 4

단 하는 공공하수도를 말한다 수폐수 화시 등 농어촌 수질 염) ·

지를 한 사업

마 주민생활 거 는 지역 개 하는 주생활 개 사업. ( )

빈집 비.

사 농어촌 주택 공 리를 한 사업.

아 산녹화 등 보 시 비확충. ( ) ·

농어촌 주택 개량신축 축개축 수 말한다 하 같다사업. ( · · . )

차 그 에 농어촌지역과 농어촌지역 생활환경 개 하 하여 필 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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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 주요내용

2-1. 사업대상 지역

2-2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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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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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체계

3-1 사업시행자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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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업대상지구 선정 및 예산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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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업시행 절차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의 일반적인 추진절차[ ]

산 신 청
시< >ㆍ 산신청 전년도( )◦

시 도 농림축산식품부[ ]ㆍ → →

산 검 토
농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기획재정부( )◦ ↔

산 확 정
농식품부< > 산확정 전년도( )◦

농림축산식품부 도 시[ ]→ → ㆍ

기 시행계획수립( )
시< >ㆍ 당해 연도 사업계획 기 계획 세부설계 수립( )◦ ㆍ

사업시행자 시 고 도[ ( ) ]→ ㆍ →

사 업 시 행
시< >ㆍ

사업시행 시( )◦ ㆍ

사 업 공
시< >ㆍ 당해 연도 사업 공 시( )◦ ㆍ

시 고 도[ ( ) ]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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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시 고려해야 할 일반적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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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대형암반관정에 의한 생활용수 개발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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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후관리



-1ⅤChapterChapter -2Ⅴ

Ⅴ 농업생산기반조성-2.

사업개요1.

사업시행주요내용2.

사업추진체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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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1-1 목적

1-2 근거법령

농어촌정비

제 조의2 5 농업생산기 정비사업 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농어촌 수 개 사업.

나 경 정리 수 개선 농업생산기 시설의 개수 수 설 등 농업생산. , ( ) , · ( )排水 浚渫

기 개량사업

다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간척 매립 개간 등을 하는 농 확대 개 사업. , ,

라 농업 주산단 조성과 농시설 확충사업. ( )主産團地

마 저수 농어촌 수를 확 할 목적으로 하천 하천 역 또는 연안 역 등에 물을 가두. [ ,

어 두거나 리하기 위한 시설과 홍수위 이하의 수면 토 를 말한다 이하 같다. ],

담수호 등 호수 늪의 수 염 사업과 수 개선 사업

농 의 토양개선사업.

사 에 농 를 개 하거나 이 하는 데에 필 한 사업.

제 조 농업생산기 정비사업의 칙6

제 조 농업생산기 정비계획과 정 조사7

제 조 농업생산기 정비사업 기 계획의 수립8

제 조 농업생산기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9

제 조 농업생산기 정비사업 시행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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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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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 주요내용

2-1 사업대상

2-2 사업내용

2-3 지원조건



- 272 -

사업추진체계

3-1 예산신청

3-2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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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후관리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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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사업추진체계

산 신 청
시< ․ > 산신청 전년도( )◦

한 농어촌공사[( ) 시 시 도 농림축산식품부→ → →․ ･ ]

산 검 토
농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기획재정부( )◦ ↔

산 확 정
농식품부< > 산확정 전년도( )◦

[농림축산식품부 시 도 시 한 농어촌공사( )→ → →･ ․ ]

기 계획수립 사업시행자< >

기 조사 기 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신청 시 도 수립[ ( ) ( )]→ ･

이상 표수 강개 기 계획 수립* 50ha :

농식품부장

시행계획수립
사업시행자< > ◦ 세부설계 시행계획 수립

사업시행자신청[ ( ) 시 도 승인( )]→ ･

사 업 시 행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 시 한 농어촌공사( , )◦ ․

사 업 공
사업시행자< > ◦ 당해연도 총 공시 한 농어촌공사( , )․

사업시행자[ 고 시 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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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ⅤChapter

Ⅴ 지역창의 아이디어-3.

사업개요1.

사업시행 주요내용2.

사업추진체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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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1

사업 개요

1-1. 사업목적

1-2.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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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추진방향

○ ․

○

○

○

○ ․

․



- 279 -



- 280 -

사업시행 주요내용

2-1. 사업대상

○

2-2 지원내용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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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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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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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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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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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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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원조건

경 개 사업

지역공동체사업
기 타

아 어사업 비 고마 공동
득창

마 공동
문화조

지원금액 억 하20 억 하5 억 하2 억 하20

사업기간 년간2~3 년간2 년간2 년간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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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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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체계

3-1 예산신청

○ ․

○ ․

○ ․

3-2 사업시행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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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3-3 사후관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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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사업추진체계

신 사업 사업성 검토
신청서작성 사업신청

시< >ㆍ ◦신 사업사업성검토신청서작성주민 시[ , ㆍ ]
◦사업추 여건등조사 사업추 단 자문단 성, ․

신 사업 사업성 검토
차(1 )

도< > ◦신 사업 사업성 차 검토 도1 ( )
도 심의회 심의 제출 농식품부[ ]→

신 사업 사업성 검토
차(2 )

앙 심의< >
◦ 신 사업 사업성 차 검토 농식품부2 ( )

신 사업
◦신 사업
농식품부 기재부협의 회 산확정[ ]↔ ↔
◦ 산 신청 시 도 농식품부[ ]ㆍ → →

기 시행계획 수립․
사업추 단 자문단< > ◦기 시행계획 수립․

시 수립 승인 고 도 고 농식품부[ ( ) ( ) ]ㆍ ㆍ ㆍ ↔ →

사 업 시 행
◦추 상황 점검 사업추 단
시 사업추 단 역주민[ ]ㆍ ↔ ㆍ

◦ 평가 모니터링 컨설팅 실시, ,

공검사 정산
◦사업 공검사 정산결과 고
시 검사[ ( )ㆍ →도 고 농식품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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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ⅤChapter

Ⅴ 시 군지역 역량강화-4. ·

사업개요1.

사업시행 주요내용2.

사업추진체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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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1

사업 개요

1-1. 사업목적

1-2. 근거법령

1-3. 추진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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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 주요내용

2-1. 사업대상

○

2-2 지원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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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2-3 지원조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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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체계

3-1 예산신청

○ ․

○ ․

○ ․

3-2 사업시행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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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후관리

○

3-4 사업추진체계

신 사업 사업성 검토
신청서작성 사업신청

시< >ㆍ ◦신 사업사업성검토신청서작성주민 시[ , ㆍ ]
◦ 육 컨설팅 총 계획가 등 역활, ,

신 사업 사업성 검토
차(1 )

도< > ◦신 사업 사업성 차 검토 도1 ( )
도 심의회 심의 제출 농식품부[ ]→

신 사업 사업성 검토
차(2 )

앙 심의< >
◦ 신 사업 사업성 차 검토 농식품부2 ( )

신 사업
◦신 사업
농식품부 기재부협의 회 산확정[ ]↔ ↔
◦ 산 신청 시 도 농식품부[ ]ㆍ → →

시행계획 수립
◦시행계획수립
시 수립 승인 고 도 고 농식품부[ ( ) ( ) ]ㆍ ㆍ ㆍ ↔ →

사 업 시 행 ◦ 시, ㆍ 접시행또는위탁시행가능

공검사 정산
◦사업 공검사 정산결과 고
시 검사[ ( )ㆍ →도 고 농식품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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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ⅤChapter

Ⅴ 농어촌체험마을 신규조성-5.

및 사후지원 관리요령

사업개요1.

세부 추진계획2.

행정사항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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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근거법령

도시 농어촌 간의 류촉 에 한 률

제 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육성6 ( )․ 가 자치단체는 농어촌체①

험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

야 한다.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에 한 홍 도시민의 유치 활성화2. ·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에 따른 기 정비3. ·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자의 경5. ·

가 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휴양· ·②

마을사업자에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에 필 한 비 을 산의 위 안에서·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 계 앙행정기 의 장은 시장 수등에게 농어촌체험휴양마을· ·③

사업에 필 한 정 제공 등의 을 할 수 있다.

1-3.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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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원마을 선정기준

1-5 지원규모



- 303 -

1-6 지원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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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추진계획

2-1 사업신청



- 305 -



- 306 -

2-2 지원대상마을 확정

2-3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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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사 항

[ ]

1.

2.

3. ( / )



- 309 -

참고[ 1]

세부추진일정 및 절차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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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지원대상마을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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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지원대상마을 사업계획서 신규조성( )

농어촌체험마을 신규조성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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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현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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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시설현황2.

마을주민역량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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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투자현황4.

년 예산요구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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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의 사후관리계획6. ·

시 도의 검토의견7. ·

증빙자료 마을주민 동의서 및 마을회의록 등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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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지원대상마을 사업계획서 추가지원(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추가지원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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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현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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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시설현황2.

마을주민역량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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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투자현황4.

도농교류실적 년5. (2010~2012 )

년 예산요구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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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의 사후관리계획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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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의 검토의견8. ·

증빙자료 마을주민 동의서 및 마을회의록 등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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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역량강화 부문S/W〔 〕
산계획 및 집행( )

지역역량강화 사업개요1. (S/W)

가이드라인 개요2.

분야별 가이드라인3.

지역역량강화 사업 정산요령4. (S/W)

부록 비용지급기준 컨설팅결과보고서양식[ ] , ,

시설별 지역역량강화사업 세부내용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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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역량강화 사업 개요(S/W)

1-1. 사업배경

1-2. 사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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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업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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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개요

2-1. 산출근거

2-2. 용어정리

2-3. 비목별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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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분야별 인건비 경비 구성 비율,

2-5. 컨설턴트의 등급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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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사업시행 수행조직의 자격요건

2-7. 총괄계획가 제도 운영에 대한 지원

2-8.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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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가이드라인

3-1 교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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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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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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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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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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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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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국내견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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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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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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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국외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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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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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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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컨설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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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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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 수 진 단
활동계획

수립
실 행 종 료

주민 망•

사항 청취

비 제진단•

현안 악•

검토•

목적 정•

제진단•

• 료수집

조사•

• 료

• 피드 실시

해결안 탐색•

창조적 상•

안개 평가,•

안 고•

실행계획•

실행계획•

실행 지원•

• 실행과정 찰

• 개

모니 링•

실행 안•

지 적 평가

• 종보고

평가•

사후 리 계획•

술 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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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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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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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홍보 마케팅․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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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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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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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정보화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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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1.

기획

시안 및2.

검수

프로젝트3.

설계
디자인 개발4. 프로그램 개발5.

홈 지•

정계획 수립•

사 트맵 확정•

뉴 계•

프 스•

컨 컬러•

택

안•

시안 검수•

컨•

료수집

상 정 수립•

아웃•

컨•

지•

플래쉬•

베 스•

계

프 그램 개•

리 개•

종료10. 호스팅9. 유지보수8.
프로젝트7.

종료
검수 및 수정6.

매뉴얼•

종 보고•

웹 호스•

•

업 시스•

시스 리•

모니 링

접수• 사 트 런•

도 연결•

스트•

수정•

시연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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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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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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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마을경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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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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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역량강화 사업 정산요령(S/W)

4-1 지역역량강화사업 시행 프로세스

발 주 ⇨ 업체선정 ⇨ 착 수 ⇨ 사업시행 ⇨ 연도말 정산

공고․

․ 제안 청

․ 과업지시

제안평가․

술협상․

제안내용-

계약․

-

도별-

지․

계획수립․

- 간 정 등

착수보고회․

․ 사업 시행

사업계획변경․

청․

간보고회․

도말 정산․

지-

․ 도말 결과보고

단계결과보고(1 ,

종결과 보고)

- 보고

4-2 정산서 작성 필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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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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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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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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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증빙첨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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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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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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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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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역량강화 사업을 위한 부추진사업 개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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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

Ⅰ 기본계획수립대가 산정기준.

Ⅱ 농어촌 경관형성계획 수립비 적용기준.

환경영향평가 관련 참고자료.Ⅲ





Ⅰ 기본계획수립대가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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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촌개 사업 역단( , )

기본계획수립대가 산 기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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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수립 단위업무

단 업무 업 무 내

사전계 조사 비1.
야 조사 상 정 조사항, ,∘

조사 정 야 련문헌 계 료 수집,

역 단
1. 역

조사

1) 역사

야

연 래 치 주 주민 등 조사, , ,∘

∘ 역 추 전망 등 공동체( , , ), ,

주민 체 공 산, ,

등

2)생 경

야

∘ 로 상하수 등 시 주택 료 복, , , , ,

문 시 건축물 등,

득3)

야

∘농경 적 물 적 가축사 실태 농 계 보, , , ,

농업 시 득사업과 련 조 득 조, , ,

역

∘ 역축제 원 역 시 공원 전시, , ( , ,

체험 등 레저스포츠 원 문 역사 원 농촌 등), , ,

연생태4)

야
∘ 상 고 경사 경사 가시, , , 등

문 산5)

야

가 정문 적 사적 천연 념물, , , ,∘

민 료 전시 물 념 생가 비 정문, , , ( ),

문 료 등

련상 계2.

조사

사업 시행과 연계 계가 는 가종합계 과 역종∘

합계 역 전과 련 내 포함 어 는 역,

종합계 시 단 전계 등 련

해당 체 조례 침 등 하여 해당 역

개 사업에 적 가능한 내 하고 연계

보하는 업

주민 견3.

식조사

∘ 주민 담과 역주민 문조사 등 하

여 주민들 태 문제점 식 등에 한, , ,

한 견 수집하는 업

사례4.
∘타 역 농산어촌개 사례 조사하고 비,

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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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업무 업 무 내

개 여건 개 수 조사1.
사업 계 주민 등 견 조사하여, ,∘

수

2. 련 상 계 ,

연계사업 검

∘ 련 상 계 과 타 역 사업 비 하여 연계개 추

여 검 하는 업

역특3. ,

력

상 역 료 초로 야 로 원보∘

력 평가한 합하여 평가시점에 상 역

갖는 원 전체적 력 합 평가하는 업

4. SWOT
∘ 역 원평가 개 수 조사 하여 나타

난 상 역 강약점 하여,․ ․

한 강점 최 안 한 약(SO),

점 최 안 감안하여 강점 살(WO),

수 는 안 감안하여 약점 최(ST),

할 수 는 안 수 하는 업(WT)

본 상
비전1. ,

추 전략

개 여건 하여 역 전 본 향과 비전∘

적 정하고 충족하 한 하드웨어( )

프트웨어 련 큰 틀 하 한 전

략 수 하는 업

공간 전2.

향

공간 상( )

∘ 상 역 물 적 정 적 공간 조 파악하고 에,

역 역 정하여 개 달 할 수

는 해당 역에 능 여하는 업

전 정3.
정 사업 공적 로 추 함에 전 (∘

득 문객수 역 양 등, , , )

정하는 업

문

계

상사업1.
역 단 개 여건 개 수 조사 계전문가, ,∘

문 본 상 내 등 탕 로 역 전에 적합한,

사업 록 하는 업

2.사업

계

수

하드웨어 야

초생(

득, ,

경 )

∘개 여건 사업내 시 계 치 역 규, , ( , ,

능 공간 치 사업비 추정 건축 조개념 련 규, , , ,

검 등 수)

조감 평 종단 등 본계, ,∘

프트웨어

야

역역량(

강 )

∘사업 주민 보 케팅 정보 프로그램( , , , ,

경 원 등 추 향 정)

∘사업 본 향 체적 실행내 실행 한 사업, , 비

추정 과 등 정,

상사업3.

추 전략 정

∘ 사업 록 상 로 정 정책 합 주민( ,

숙원 실 가능 역 원 파 과 등, , , )

과 추 조 계 전문가 조사 하여 문 추 할,

상사업과 추 전략 수 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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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업무 업무내

투

계

투 순 정1. ∘투 순 평가항 정 결정 에 투

순 결정

투 계 수2. 상사업에 한 사업비투 계 수 하는 업∘

- 하드웨어 프트웨어 문 타 제경비 계비, ( ,

공사감 비 사업 비 타 비 등 비비 등, , ),

- 투 순 에 전략 문 연차 투 계, ,

수

행정사항 검3. ∘사업시행 한 행정사항 검 전략 경 향평가 규( ,

경 향평가, 문 조사 사전 해 향 검 등, )

추 조4.

계 수

추 조 역할 정∘

∘사업추 과 련 약 안 주민 치규약 안 등( ), ( ) 련

기본계획수립대가의 구성

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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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표준대가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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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업무대가의 산정

추가업무대가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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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인건비 산정기준

❍

업무내
술 등 력( )ㆍ

술사 특 고 초 보조원

역 단1.

역사 야① - 0.5 1.4 1.9 2.3 2.8

생 경 야② 0.1 0.8 2.2 2.9 3.8 4.9

득 야③ - 0.1 0.9 1.4 1.8 2.2

연생태 야④ - 0.1 0.9 1.4 1.8 2.3

문 산 야⑤ - 0.5 1.4 1.9 2.3 2.8

2. 개 여건

역 원 종합평가① 0.5 0.5 1.5 2.3 2.0 1.9

개 수 조사② - 0.3 2.9 4.1 4.5 5.2

련 상 계 검③ 0.1 0.3 1.3 2.2 2.4 2.5

SWOT④ 0.5 0.7 1.4 2.3 2.2 2.0

사사례⑤ 0.4 0.5 1.4 2.1 2.0 2.8

본 상3.

① 비전 개 추, 전략 1.0 2.7 3.4 4.5 3.5 2.0

② 련 조례 침검, / 0.5 0.9 2.1 2.4 2.7 2.8

추 사업 정③ 0.6 4.2 4.5 5.2 4.0 2.0

공간 개 상④ 0.5 3.2 2.8 3.2 2.1 2.4

전 정⑤ 0.5 1.7 2.4 3.4 2.5 2.2

문4.

계

하드웨어 문① 3.4 9.0 9.1 10.6 9.8 4.5

프트웨어 문② 0.9 3.3 6.7 5.8 6.4 3.4

투5.

계

투 순 정① - 1.4 1.2 1.7 2.1 1.8

투 계 수② - 1.5 2.4 2.4 2.8 2.2

행정사항 검③ 0.4 1.0 1.7 2.4 2.6 2.2

사업추 조④ 0.2 0.9 1.1 1.5 1.9 1.6

시 물 계 수⑤ - 1.0 1.7 1.4 2.2 1.4

6. 과 보고 편집① 0.7 1.5 3.5 5.8 5.8 3.9

합 계 10.3 36.6 57.9 72.8 73.5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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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내
술 등 력( )ㆍ

술사 특 고 초 보조원

역 단1.

역사 야① - 0.5 1.2 1.8 2.3 2.9

생 경 야② - 0.5 1.9 2.5 3.5 4.1

득 야③ - 0.7 1.3 1.7 2.1 2.8

연생태 야④ - 0.4 1.2 1.7 2.1 2.7

문 산 야⑤ - 0.5 1.2 1.7 2.3 2.9

2. 개 여건

역 원 종합평가① 0.3 0.9 1.4 1.8 2.0 2.0

개 수 조사② - 0.2 2.3 3.7 3.7 6.2

련 상 계 검③ - 0.1 0.9 1.5 2.0 2.2

SWOT④ 0.1 0.6 1.2 1.7 1.9 1.3

사사례⑤ 0.1 0.5 1.0 1.7 1.9 2.6

본 상3.

① 비전 개 추 전략, 1.0 2.6 2.7 4.0 3.4 1.3

② 련 조례 침검, / 0.8 0.4 1.4 2.4 2.9 2.7

추 사업 정③ 0.6 2.0 4.7 5.2 5.2 1.3

공간 개 상④ 1.1 1.7 3.0 3.1 3.3 1.5

전 정⑤ 0.9 1.4 2.4 2.7 2.5 1.4

4. 문 계 하드웨어 문① 5.4 3.0 7.6 9.5 8.4 4.7

프트웨어 문② 1.0 2.6 5.6 6.0 7.1 3.8

투5.

계

투 순 정① 0.3 1.1 1.5 1.9 2.7 2.1

투 계 수② 0.3 1.3 1.6 2.2 2.4 2.1

행정사항 검③ 0.1 0.9 1.4 1.8 2.1 2.1

사업추 조④ - 0.8 1.9 1.8 2.6 1.5

⑤ 시 물 계 수 - 0.9 1.5 1.9 2.4 1.4

6. 과 보고 편집① 0.7 1.5 3.5 5.8 5.8 3.9

합 계 12.7 25.1 52.4 68.1 74.6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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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사업비억원

상사업비
 억원




보정계수 계 수 사업비= A=α

사 업 비 억50 억60 억70 억80 억90 억100

보정계수( )α 0.90 0.95 1.00 1.04 1.08 1.11

❍

 기준사업비억원

상사업비
 억원




보정계수 계 수 사업비= A=α

사 업 비 억10 억20 억30 억40 억50 억60

보정계수( )α 0.62 0.76 0.86 0.94 1.00 1.06

사 사 학사 전문학사 고졸

특 술

책 연 원( )
년초과3 년초과5 년초과7 년초과9 년초과11

연 원

고 술( )

년 상1

년 하3

년 상3

년 하5

년초과5

년 하7

년초과7

년 하9

년초과9

년 하11

연 보조원

술( )
년미만1

년 상1

년미만3

년 상1

년 하4

년초과2

년미만7

년초과4

년 하9

보조연 원

초 술( )
년미만1 년미만1 년 하2 년 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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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적용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2013



- 389 -

직접경비 산정기준

접경비 비 산정

역 조사 시 투 는 력 로 상 사 수 20 ( 2
채 조사 로 건 문 보, 10 ) 시 노 단가

적 하여 산정한다.

비 차량 비 렌 카 여료 등 여건에 라 산정한, 다.

당 여비
조사 최 원칙 로 당3 1 20 로 하 공무, 원여비
규정에 라 산정한다.

숙 여비
조사 최 원칙 로 당 로하3 1 40 , 공무원여비
규정에 라 산정한다.

비 조달청 경 적 한다.

문비
특정 야 건축 생태 경 득 에 는 문비는( , , , ) 엔 니어
술사 건비 가 적 하고 문비, 는 농산어촌개 사업
프트웨어사업 가 드라 적 한다

비
다과 야식비 등 로 농산어촌개 사업 프트웨어사업 가
드라 하여 참여 원 당 원1 20,000 로 주민 10
문 원 로 한, 2 다.

조감 제 비 실거래 가격 하여 산정한다.

비 산정 근거 산정 액

2 년 상 보 시 노 단가 원013 81,443 × 2 × 10 1,628,860

비
차량렌트 개월: 2 (60 ) × 600,000 = 1,200,000

개월: 2 (60 ) × 450,000 = 900,000
2,100,000

당 여비 공무원 여비규정 비 식비 원( + ) 45,000 × 3 × 20 2,700,000

숙 여비 공무원 여비규정숙 비 비 식비( + + ) 원65,000 × 3 × 40 7,800,000

비 조달청 원 칼라4,710 × 350page × 3 ( ) 4,945,500

특정 야

문비

야 문 원 술사 원(2 ) × (319,299 ) × 10

특정 야 문보고 포함※
6,385,980

문비 문 원 원4 × 200,000 × 2 1,600,000

비
주민 원10 × 20,000 × 10 2,000,000

문 원: 20,000 × 4 × 2 160,000

조감 제 제 업체 평균단가 6,000,000

접경비 계 35,32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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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제경비 기술료 산정기준( , )

적 (%) 산 정 비 고

제경비 80% 접 건비×80% 업무 비 비,

술료 10% 접 건비 접경비( + )×10%
술연 비 술개 비, ,
술 련비 등

기본계획수립 표준대가 산출 예시( )

액단 천원( : )

사업비
계

(B+C+D+E)

접 건비

접경비

(C)

제경비

(D=B*80%)

술료

(E=(B+D)*10%)건비

(A)

보정계수

( )α

계

(B=A* )α

억50 129,978 53,119 0.90 47,807 35,320 38,246 8,605

억60 135,236 53,119 0.95 50,463 35,320 40,370 9,083

억70 140,495 53,119 1.00 53,119 35,320 42,495 9,561

억80 144,703 53,119 1.04 55,244 35,320 44,195 9,944

억90 148,910 53,119 1.08 57,369 35,320 45,895 10,326

억100 152,065 53,119 1.11 58,962 35,320 47,170 10,613

액단 천원( : )

사업비
계

(B+C+D+E)

접 건비

접경비

(C)

제경비

(D=B*80%)

술료

(E=(B+D)*10%)건비

(A)

보정계수

( )α

계

(B=A* )α

억10 95,526 49,044 0.62 30,407 35,320 24,326 5,473

억20 109,120 49,044 0.76 37,273 35,320 29,818 6,709

억30 118,832 49,044 0.86 42,178 35,320 33,742 7,592

억40 126,600 49,044 0.94 46,101 35,320 36,881 8,298

억50 132,427 49,044 1.00 49,044 35,320 39,235 8,828

억60 138,255 49,044 1.06 51,987 35,320 41,590 9,358

억70 143,109 49,044 1.11 54,439 35,320 43,551 9,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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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역량교육비 산정기준

산 정

비
◦ 강사 강 료 강 여비 사무 비 간식비 등 로, , ,
농산어촌개 사업 프트웨어사업 가 드라 에 라 산정한다.

견학

◦ 강사료 강사 시간 차량 료(A 4 ), 여행 보험, , 식비는 식과
식 로 하 농산어촌개 사업 프트웨어사업 가 드라 에
라 산정한다.

◦ 수 제 비 견학 책 비는 시 제 단가 적 한다.

산 정 내 액 원( )

비

계 3,032,000

강 료 강사 원 시간: (180,000 ) 2 × 2 × 3 2,160,000

강사여비 : 동 역내 강사초빙 원2 × 32,000 × 3 192,000

물 : 시 복사단가 원 페 생수50 × 50 × (100 ) 250,000

수 제 시 제 단가 평균 원: 30,000 30,000

사무 비 : 생 한문 원 생수2,000 × 100 200,000

간식비 : 집합 에 생간식비 원 생수2,000 × 100 200,000

견학

계 2,270,000

강사료 원 시간180,000 × 4 × 1 720,000

차량 료 시 평균 단가( ) 700,000

여행 보험 원(1,000 × 40 ) 40,000

식 원 식 원(7,000 × 40 × 1 ), (10,000 × 40 × 1 ) 680,000

수 제 시 제 단가 평균 원: 30,000 30,000

견학 책 시 복사단가 원 페: 50 × 50 × 40 100,000

합계 5,302,000



- 392 -

건축분야 기본 계획 및 중간 설계비 산정기준( )

산정

단계 업무비
수행 시 계 계 간 계 실시 계: 20%, 30%, 50%
수행 시 계 계 간 계 실시 계: 25%, 35%, 60%

건
축

계
업
무

계 계

본( )

업무 참 하여 계 정하고가능한해 제시하는 단계

적 건축 계 가 에 계비: 20%~25%

간 계

본( )

계 계내 체 하고 실시 계단계에 경가능 최
하 한 다각적 검 가 루어 는 단계

적 건축 계 가 에 계비: 30%~35%

공사비

종 제 3종 복( ) 제 2 종 보( ) 제 1 종 단순( )

양 상 본 상 본 상 본

만원5000 11.83 9.86 7.88 10.75 8.96 7.17 9.68 8.06 6.45

억원1 11.11 9.26 7.41 10.10 8.42 6.74 9.09 7.58 6.06

억원2 8.87 7.39 5.91 8.06 6.72 5.38 7.26 6.05 4.84

억원3 8.09 6.74 5.39 7.36 6.13 4.90 6.62 5.52 4.41

억원5 7.58 6.31 5.05 6.89 5.74 4.59 6.20 5.17 4.13

억원10 6.48 5.40 4.32 5.89 4.91 3.93 5.30 4.42 3.54

억원20 5.97 4.97 3.98 5.42 4.52 3.62 4.88 4.07 3.25

억원30 5.76 4.80 3.84 5.23 4.36 3.49 4.71 3.92 3.14

① 공공 주사업에 한 건축사 업무 가 건축 계 가“ ” “ 참”

고하여 추가 계업무에 경비산정 들어보 다 과 같

‣ 공사비가 억원 고 건축물 종 종 보 수행 본 경10 2

건축 계 가 억원 건축 계 가 원: 10 × (3.93%) = 39,300,000※

계 계 원 원: 39,300,000 × 20% = 7,860,000①

간 계 원 원: 39,300,000 × 30% = 11,790,000②

건축 본 계 련 추가경비 시액 원: + = 19,650,000▷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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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업무대가 산정기준

추 가 업 무 산 정 비 고

전략 경 향평가◦
경 향평가 행비 산정◦

경 고시 제( 2012-180 )

◦ 규 경 향평가
경 향평가 행비 산정◦

경 고시 제( 2012-180 )

사전 해 향 검◦
야◦

청 고시 제( 2012-140 )

문 조사◦
매 문 조사 역 가◦

문 청고시 제( 2010-8 )





Ⅱ 농어촌경관계획 수립비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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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경 계획 수립비 용기준

❍

❍

❍

❍

❍


전답· 야등제 

계획 상지 적전답· 야등제 
× 백만원

술사 특 고 초 보조원 합계

경 조사1.

조사 0.5 1 1 1.5 2 3 9

경 조사 3 8 10.5 15.5 18.5 18.5 74

경 식조사 1.5 2 4 4 6 6.5 24

경 종합 과제 출2. 0.5 1.5 1.5 3 3 4.5 14

경 본 상3. 2 3.5 5 4 6.5 8 29

문 경 계4. 5 10 19 21 24 25 104

실행계5.
실행계 1.5 1.5 3 3 7 8 24

경 시뮬레 0.5 1 1.5 2.5 2 2.5 10

과6.

공청 주민/ 0.5 1 1.5 2 3 4 12

경 심 보고/ 0.5 1 1 1 2.5 3 9

보고 1.5 1.5 3 3.5 6.5 7 23

합 계 17.0 32.0 51.0 61.0 81.0 90.0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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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합계

접비 간접비

(ha) 계 접 건비 접경비 계 제경비 술료

산정식: (A/150)0.4 천원 경 계 역 적*187,004 , (A: )

40 110,215 50,588 32,073 18,515 59,626 38,459 21,167

50 120,504 55,311 35,067 20,244 65,193 42,049 23,143

60 129,621 59,496 37,720 21,776 70,125 45,231 24,894

70 137,865 63,280 40,120 23,160 74,585 48,107 26,478

80 145,429 66,752 42,321 24,431 78,677 50,747 27,930

90 152,444 69,972 44,362 25,610 82,472 53,195 29,278

100 159,006 72,984 46,272 26,712 86,022 55,485 30,538

110 165,185 75,820 48,070 27,750 89,365 57,641 31,725

120 171,036 78,505 49,772 28,733 92,530 59,682 32,848

130 176,601 81,060 51,392 29,668 95,541 61,624 33,917

140 181,914 83,498 52,938 30,560 98,415 63,478 34,937

150 187,004 85,215 54,725 30,490 101,789 65,670 36,119

160 191,895 88,080 55,842 32,237 103,815 66,961 36,854

170 196,605 90,242 57,213 33,028 106,363 68,604 37,759

180 201,152 92,329 58,536 33,792 108,823 70,191 38,632

190 205,549 94,347 59,816 34,531 111,202 71,725 39,477

200 209,810 96,303 61,056 35,247 113,507 73,212 40,295

210 213,945 98,201 62,259 35,942 115,744 74,655 41,089

220 217,964 100,045 63,429 36,617 117,918 76,057 41,861

230 221,874 101,840 64,567 37,273 120,034 77,422 42,612

240 225,683 103,589 65,675 37,913 122,095 78,751 43,344

250 229,399 105,294 66,756 38,538 124,105 80,047 4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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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관련 참고자료.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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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향평가 련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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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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